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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한한미미국국상상공공회회의의소소 회회장장 메메시시지지

Wayne Chumley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설립 된지 5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

들은 한국에서 활동해 온 지난 50년 동안, 한국이 기업관행의 로벌 모범사례를 도입함으로써 투

명하고 열린 경제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항상 쉽

고 매끄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도하는 경제강국 중 하나로 변모했으

며, 자유무역, 개방경제, 역동적 민주주의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로벌 모범사례로의 전환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

해하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90년 초까지만 하

더라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말하곤 했었습

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확연한 입장 변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한국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고

계획경제를 탈피하여 자유롭고 열린 시장경제로 발전하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자국

이 세계 10 경제 국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한재계회의와 더불어 본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

다. 본 보고서에는 미국재계가 한국정부에 건의 하고 자 하는 최우선 과제들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위한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들이 담겨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일환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은 한

국의 국내경제가 발전하고 더욱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서 건의

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통해서 한국이 모든 투자가들에게 완전히 열린 시장을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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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한재재계계회회의의 사사무무국국장장 메메시시지지

Myron Brilliant

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

한재계회의는 2005년도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정

부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한국이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한국 시장에 신규 투자를 유

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재계의 우선과제와 양국 간의 상호경제관계의 중요성에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작년에 작성된 보고서가 양국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 사이에 건설적인 논의를 불러 일으킨 것에 해 고무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 또한 이러한 정책논의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한재계회의는 장기간 논의 되고 있는 여러 통상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 내 복잡한 정치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노동 유연성 증 , 지적재산권 강화, 규제개혁의 실시, 무역장벽 제거 등

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한 인식을 확 해 가고 있다는 점에 해서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이 로벌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로 자

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 조속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2005년도 APEC 주최국의 역할을 맡았음을 감안할 때, 전세계 투자자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올해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가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신 미한재계회의 회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3년 간 회장직을 맡아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준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R. Greenberg) 전 회장께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린버그 전 회장은 한-미관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미한재계회의의 위상, 규모, 향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단체는 한-

미관계를 촉진하는 양국간 선도적 기업단체로서, 양국 간의 경제유 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이 2005년 APEC

주최국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에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우려사항과 관심사항에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언제라도 한국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

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그 동안 쌓아온 중요한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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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Korea)는 본 2005년도 정

책 페이퍼(2005 Policy Paper)를 발간하게 된 것

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페이퍼는 미한재계회의

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사가 한미경제 현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한 회원사의

의견을 한국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께 전달하고, 한

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의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

니다. 본 페이퍼에서 우리는 미국정부의 행동이 요

구되는 사안 중 하나, 즉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기업 여행자와 방문객에 한 미국의 비자정책도

논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7 규모의 수출시장이자 쌍무

교역 부문에서 미국의 7 규모의 교역 상 국입니

다. 2004년도 미국의 한국 상품수출액은 263억

달러를 기록했던 반면, 한국의 미국 상품수출액

은 46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에

320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은 한국 최 의 외국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

공회의소 회원사의 한국 투자는 특히 금융서비

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시장의 경쟁력 강

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경제에

한 미국 기업의 신뢰도는 2004년도에 2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 당국자

들이 때로 변화무쌍한 예측하기 힘든 정치환경 속

에서 충실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라 평가합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에 투자해 왔으며 한-미간

에 더욱 접한 경제, 정치적 유 를 구축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에 한국에서 사

업을 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과 양국 간의 경제 동반자 관계를 증

진할 방안에 해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와 건설적

인 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관

계를 증진하는 데 몇 가지 무역현안이 중 한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퍼에서는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위하는

미국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를 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한국에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조치를 제안하고자 합

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가 개방화된 시장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

으로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국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중국의 한국 경

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국시장을 우회하여 중국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때, 한국의 경제 잠재력 실현을 방해하는 이러한 오

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

에 부합될 것입니다.

2004년도 미한재계회의와 한국 쪽 카운터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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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문문

ACE-INA, Inc.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

Agilent Technologies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Altria Group, Inc.

Amway Corporation

Avon Products, Inc.

The Boeing Company

Cargill, Inc.

Caterpillar, Inc.

ChevronTexaco

The Chubb Corporation

Citigroup, Inc.

The Coca-Cola Company 

DaimlerChrysler Korea, Ltd.

Deloitte Consulting (Korea)

Discovery Communications

eBay, Inc.

Eli Lilly and Company

Ernst & Young

FedEx Express

Foley & Lardner

The Gale Company

General Electric Company

General Motors Corporation

Gulfstream Aerospace

Johnson & Johnson

JPMorgan

Mary Kay Inc.

MetLife

Microsoft Corporation

New York Life International

Nike, Inc.

Pfizer Inc.

Pharmaceutical Research &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Prudential Financial, Inc.

QUALCOMM Korea Ltd.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Sybase

Time Warner

United Airlines

Unocal Corporation

미미한한재재계계회회의의 회회원원사사

-- 회회장장 리리 --

윌리엄 로드스

시티그룹

수석부회장

-- 회회원원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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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Korea)는 한-미 간에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데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이 체결되면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증 됨으로

써 양국 모두에 중 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을 개시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

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 국 국 제 무 역 위 원 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2001년에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 4년 후에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에 비해 미국의 총수출이 70억 달러(0.8%), 미국의

총수입이 130억 달러(1%)까지 각각 증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또 한-미 간의 쌍무교역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이 발효되면 그 전에 비해 미국의 한국 수출이

190억 달러(54%), 한국의 미국 수출이 100억 달

러(2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1. 

보다 최근인 2004년에 국제경제연구원(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의 한국

수출이 43.2%, 한국의 미국 수출이 22.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발

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

공회의소는 특히 엔터테인먼트, 농업, 의약품, 자동

차, 통신, 지적재산권(IPR) 등 부문에서 미국 정부

와의 장기 미결 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

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

니다. 특히,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중

요한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 쿼터제

는 외국 화의 상 일수와 상 시간을 제한함으로

써 미국 화산업에 불공정한 상업적 제약을 가하

는 제도로서, 한-미 간의 양자간 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의 타결을 수

년 간 지연시켜 온 현안입니다. 더욱이, 한국 화가

지난 4년 간 국내시장에서 매년 50%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성공을 지속

적으로 거둔 것은 한국 화산업의 자생력을 방증

하고 있으며, 한국의 화산업이 더 이상 스크린 쿼

터제의 보호가 필요 없는 강한 산업이 되었음을 입

증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타결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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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향후후 한한--미미 자자유유무무역역협협정정((FFTTAA))체체결결 전전망망인 한미재계회의의 총회 이후 4개의 공동 워킹그룹

이 구성되어 미한재계회의와 한미재계회의 회원사

간의 공통 정책 어젠더에 한 솔직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본 페이퍼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

가기 위한 한,미 두 나라의 재계회의 워킹그룹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와 그 제안을 반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한 워킹그룹의 주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크린 쿼터의 현저한 축소를 비롯한 오랜

기간 끌어온 양국의 무역 장애물 해결을 통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 노동시장 유연성 증

◈ 디지털 지적재산권 침해(digital piracy)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

◈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 및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까다로운 규제환경 개선

본 페이퍼에서는 미국의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한국인 방문객이 사업 및 여

타 목적으로 미국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치의 중요성과, 이러한 조치가 양국 간의 기업관계

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지를 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005년 11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CEO Summit 의 중

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APEC은 한국이 세계무

에서 외무역을 증진함으로써 리더쉽을 발휘함

과 동시에 동북아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 정

부가 미결 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

를 취한다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강력

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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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

원사들의 핵심목표는 한국에서 임금,

수당, 근무규칙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을 토 로 인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

하고 개방화된 시장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의 숙련된 노동력은 한국에서 사업을 위하고 있

거나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

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에게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쟁의

에 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잠재 투자자에게 장애

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 등 주변시장과의 경쟁

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

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 중 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 오랜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 하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한

국이 동북아 지역 경제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실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 ,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노사관계 균형 개선,

작업중단 중 체 노동력 투입 허용, 다년 고용계약

도입 등 5가지 핵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노노동동시시장장 유유연연성성 증증

근로자를 공정하게 처우하고 차별하지 않은 범

위 내에서, 경 진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로벌 시장과 현지

시장의 수요 변동과 경쟁압력 변화에 신속하게

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유연

성이 낮은 시장 중에 속하며, 한국의 근로기준법 하

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

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력을 감축하기 위해 조

기퇴직제도 등 자발적 퇴직제도를 빈번하게 이용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의

2004년도 정책 페이퍼에 강조된 바와 같이, 조기퇴

직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명퇴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고용주가 해고할 의사가

없었던 핵심인력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고 시 60일의 사전통지

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OECD 회원국 평균인

30일 사전통지 규정 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며, 이 때

문에 노사분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습니다.

임시직 근로자: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

족한 것과 직결된 문제는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

자의 문제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노

동조합원이 아니며, 노동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높은

임금이나 수당의 혜택을 입지 못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노동시장의 경

직성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합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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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동동문문제제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하여, 양국 고

위 당국자들에게 스크린 쿼터 축소의 중요성을 적

극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해, 저희는 한국정

부의 최고위층에서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지지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국내 화업계 간에 진행되고 있는 논

의에서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진전만이 있었을 뿐입

니다. 그러나, 한국 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번성하

면서 한국 내 전반적 여론은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

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

부가 최 한 신속하게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할 것

을 요청하며, 가능하다면 2005년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전에 이를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방화된 시장에

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또 본 페

이퍼의 뒤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동

차, 의약품, 통신 등 부문의 장기 미결 현안에 하

여 긍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문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다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의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할 보다 복잡한 무역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

다는 시그널을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다

면, 미국 재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한 충분한 지지를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무역현안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간단치

않은 정치적 분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미 자

유무역협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주체인 미국 의회

는 미국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

정의 체결을 지지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를 승

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성

공적으로 체결하는 데 필요한 어려운 정치적 결단

을 미국 의회가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국정부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필요한 모든 준비

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타당성을 논의하

기 위해 한-미 정부 간에 이루어진 초기 논의를 환

하며, 이를 통해 스크린 쿼터제와 장기 미결 무역

현안을 해결을 향한 진전의 모멘텀이 발생하기를

기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해

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그

리고 미한재계회의의 한국측 단체인 한미재계회의

의 한국기업 등과 더불어 적극 협력할 확고한 의지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책책제제안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

해 한국정부에 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크린 쿼터를 폭 축소하는 조치를 신

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

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업, 의약

품, 자동차, 통신 등 부문의 주요 현안에

관해 중요한 진전을 일궈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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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업업중중단단 중중 체체 근근로로자자 투투입입 허허용용

한국정부는 장기화된 작업중단 기간 중 기업의

장기적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

기간 중 체 근로자의 투입을 허용함으로써 한국

의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특

히, 노사분규 기간 중 경 진이 체 근로자를 투입

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제43조의 삭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매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기업과 한국경제 전

체에 악 향을 미칩니다. 미국, 독일 및 여타 선진

국은 체 근로자의 투입에 해 그러한 제한을 두

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 법률은 단체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

드시 조합원 투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투표 후 일정 기간의 냉각기간 동안 단체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노동조합은 냉각기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

진이 최종 제안을 내놓기 전에 또는 협상이 교

착상태에 빠질 때 경 진을 압박할 목적으로, 조

합원 투표를 협상 과정의 초기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조합원의 투표와 냉각기

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관행입니다. 이러한 법률

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협상절차가 종료된 후에 단

체행동에 관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면, 보다 건

설적인 화가 촉진되고 작업중단을 줄이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근로로자자에에 한한 다다년년계계약약 도도입입

다년임금계약을 도입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현

행 2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기업의 업무차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한국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노사화합도 촉진될 것입니다. 매년 또는 2년 마다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작업중단과 노사분규의 가능

성이 높아지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다년계약을

촉진함으로써 빈번한 협상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한

편 사측과 노측에게 공히 더 나은 사업환경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정정책책제제안안

임금, 수당, 근무규칙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기

준을 토 로 인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하

고 유연성 있고 개방된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 진이 그 재량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

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로벌 시장과 현지

시장의 수요 변동과 경쟁압력 변화에 신속하

게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이동을 가능

하게 하고 세제상 공정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상황과 법률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고 사업을 경 할 경 진의 권

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단체행동 기간 중 체 근로자의 투입을 허

용함으로써 장기화된 작업중단 기간 중 기업

의 장기적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기업의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노사화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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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조합원 근로자를 체한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이 많았고, 이 때문에 고용안정성에 한 우려

가 높아졌습니다. 2005년 초 현재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근로자의 49%가 계약직 근로자이며,

계약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정규직 근로자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2. 현행 노동 법률에 따르면, 계약을 2회 이상

연장한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가 되어 정

규직 근로자 해고조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

다. 그 결과, 노동력의 상당 비율을 2년 마다 교체

하는 기업이 많고, 이러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 법률의 유연성이 높아져 기업이 상황

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고용창출에

긍정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행 계약직 근로자

의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향을 해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2004년

과 2005년에 각각 계약직 근로자에 한 법적 보호

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계약직 근로자 고용을 용

이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한국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계약직 근로자

의 수를 급증시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

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노

동시장의 진정한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조치

를 취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

의소는 한국의 고용지원 제도와 직업교육훈련 서비

스를 향후 3년에 걸쳐 폭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한

국정부의 2005년 4월 발표를 환 하며,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 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확확정정기기여여형형 퇴퇴직직연연금금제제도도로로의의 전전환환

한국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전

환하고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이동을 가능

하게 하고 세제상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면, 고용주

와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 모델은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한국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더욱 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401(k) 세제혜택과 유사한 과감한 세제 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제도에 한 근로

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근로

자에게 더 튼튼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노

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공히

퇴직연금제도가 시 에 뒤떨어진 제도이고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노사사관관계계 균균형형 개개선선

한국의 노동 법률은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상황

과 법률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고 사업을 경 할 경

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고용주들

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경 진

에 비해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의 열린 화와 협의는 바람직한 것이며,

합의를 강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이는

추구해야 할 타당한 방향입니다. 최근 노사분규에

관해 한국정부가 취한 비개입 입장에 해 민간부

문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

관계 위반을 형법 관할에서 민법 관할로 바꾸고, 이

러한 법률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

되도록 하면, 이는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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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

화하는 것은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혁신과 창

의성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의

관건입니다. 한국이 자국의 기술산업 활성화에 중점

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정부와 한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도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한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이 과정

에서 전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위조 상품 제작 및

불법 복제의 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러

한 위조 상품 제작 및 불법 복제로 한국 기업의 성장

과 성공이 위협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한재

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위조 상품 제작 및

불법 복제품의 국제적 거래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

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 단체들 및 양국 정

부와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지는 한국이 디지털 또는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를 막기 위해 펼치는 노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

다. 한국은 전체 가구의 75%가 초고속인터넷에 접

속할 수 있는 등 브로드밴드 보급률 세계 1위를 자

랑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추산에 따르면, 한

국인 100명 중 24.4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한국은 디지털 경

제에서 혁신의 리더로 부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업무용 소프트웨어,

서적 등 온라인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급증하여 저

작권자에게 심각한 부정적 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지적재산권협회(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추산에 따르면, 2004년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미국 기업의 업손실이 총

6.96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4.

이 수치에는 저작권 침해로 한국 기업이 매년 입

고 있는 수 백만 달러의 손실은 반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해는 저작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

으며, 이는 그만큼의 일자리 손실과 세수 감소로 정

부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적재산

권 침해는 한국이 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부

문인 혁신 부문에도 부정적 향을 미치고 있습니

다.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와 지적재산권 법률

의 적극적인 집행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전체 경

제의 성장 기반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지적재

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집중적 노력을 촉구하

는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지적재

산권 침해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법률

의 집행 및 투명성 강화, 2)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

장을 통해 저작권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강화, 3)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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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적재재산산권권촉진하기 위해, 다년임금계약을 도입하고 단

체협약의 효력을 현행 2년 이상으로 연장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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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감소시키는 용도로 빈번하

게 악용되는 스트리밍 기술에 해 큰 우려를 표명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정보통신부 산

하 프 로 그 램 심 의 조 정 위 원 회 (Program

Deliberation and Mediation Committee)는 이

러한 기술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희망함에도 불구하

고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라이센스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

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바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정보통신부

가 이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하고 관련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 발표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

부가 최근 미-APEC 기업자문위원회(U.S.-APEC

Business Advisory Committee: ABAC)가 수립

하고 APEC 전 회원국 재계를 표하는 ABAC 전

체회의에서 비준된‘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통제

를 위한 모범원칙’(Model Principles to Control

Online Piracy: 16페이지에 삽입된 박스 참조.)을

지침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모범원칙은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포괄적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ABAC 멤버들은 APEC의

전 회원국이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원칙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

을 한다면, 이는 APEC의 전 회원국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며, 이는 APEC의 지적재산권 사안의 진

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약품 부문 모조품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시장의 의약품산업에 최

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

은 모조 의약품 문제로, 이는 막 한 공중보건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조 의약품 방지

법률을 강화하여 모조 의약품의 제조, 유통, 매,

판매 등에 해 반드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고, 모

조 의약품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 제

약업체와 한국 제약업체 모두에 이로울 뿐 아니라

한국의 소비자들을 모조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보

호하는 더욱 중요한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특

히, 우리는 한국정부가 업계와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 및 유통되는 모조 의약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

소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중국 등 여타 정부와도 긴 하게 협력하여 모조 의

약품 방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것을 요청

합니다.

저저작작권권 보보호호기기간간 연연장장

주요 콘텐트 생산국인 한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을 연장하는 현재의 국제추세를 따름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전 회원

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전세계 100여 개국은 저작

물 보호기간을 베른협약에서 규정하는 최소기간인

50년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

조건은 화와 용역작품의 경우에는 발간 후 50년

까지이며, 여타 작품의 경우에는 작가의 사망 후 50

년까지입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저

작권 보호기간을 제공한다면, 저작물의 창작자의

콘텐트 제작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한국의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

국이 저작권 보호조건을 확 한다면, 한국 화가

전세계 시장에서 호혜적인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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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TRIPS)에

의거한 데이터 배타성 보호, 4) 보건 규제 감독 및

승인 당국과 특허당국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의약

품 승인과정에서 특허침해 방지.

지지적적재재산산권권 집집행행 강강화화

한국은 최근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경제정책의 최

우선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2004년 5월에 한국정

부가 발표한‘지적재산권 보호 마스터 플랜’은 각

부처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감소시키고, 지적재산권

에 관한 법적 체계와 규제의 틀을 개선하고, 지적재

산권 보호에 관한 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

행해야 할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을 관장하

는 부처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법

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문을 적시

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

부가 이 마스터 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스

터 플랜에 따른 노력을 확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

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관세청, 보건복지부, 검

찰청, 경찰청 등의 부처가 모조품 제작 방지 노력에

서 더욱 긴 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두

단체는 최근 문화관광부 산하에 만들어진 지적재산

권 보호 센터 등 긍정적 진전사항에 주목하고 있습

니다. 이 센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저작권에

한 교육과 지적 재산권의 집행 강화에 큰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적

재산권 법률의 더욱 투명한 집행을 요청하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 법원이 최근 음악파일 공유 웹 사이트에

해 엄중한 민법 상 처벌을 내린 바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엄격한 처벌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입니다5.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디지털 또는 온라인 지

적재산권 침해의 문제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해서는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의 선

례를 보고자 하는 외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

니다. 한국에는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와 P2P 파

일공유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

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두되고 있습니다. 온라

인 지적재산권 침해는 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업

무용 소프트웨어, 서적 등 저작권자에게 막 한 손

해를 입혔습니다.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한국시

장의 음반 판매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2004년

도 미국 음반산업에 230만 달러의 거래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2004년도에

미국 화산업이 입은 손해는 4천만 달러로 추산됩

니다6. 한국 인터넷 사용자의 58%가 인터넷에서

화를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52%가 전 보다 DVD나 비디오를 구입하는 빈도

가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

특히 중요한 사항은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한

최종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인데, 그 비율은 약

46%로 2004년도 미국 기업에 2.63억 달러의 손해

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만연

되어 있는 지는 2005년 3월에 한국의 주요 기업이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의 61%에 300만 달러 가치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으면서 분

명히 드러났습니다8.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은 공히 랜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

시 접속 사용자수를 제한하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

그램을 공유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면서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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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타타적적 자자료료 보보호호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임상 데이터의 보호는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39.3조

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WTO TRIPS 비준국들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

하는 의약품이나 농화학제품의 판매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비공개 테스트 결과 등의

데이터를 공개나 부당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

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신약재심사 절차를 통해 이 문제에 접

근하고 있으며, 이 신약재심사제도에 서는 한국정

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후원회사의 제출자

료와 관련하여 4 - 6년 간의 자료보호가 제공됩니

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절차 외에는 의약품의

자료보호에 한 WTO TRIPS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할 적절한 규제조항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따

라서 한국에서는 자료보호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

공회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WTO TRIPS에 입각

한 의무에 따른 적절한 배타적 자료보호권의 시행

을 확실히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특허허 관관련련 연연계계체체제제 구구축축

미국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간에

직접적인 업무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심사를 관장하고 있지만,

특허청과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경쟁사가 특허보호

중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특허권

자나 해외특허권자들은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다음

에야 법원을 통해 구제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는 혁

신적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에 상업적으로

막 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특허와 관련한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의약품이 기존의 특허권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건당국은 특허를 침

해하는 제품의 판매승인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

청합니다.

정정책책제제안안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와 P2P 파일공유 억

제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시장에서 모조품 제

작이 억제되도록 지적재산권 침해자에게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모조품 제작 방지

법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도록 저작권 보호기간

을 연장해야 합니다.

◈ 배태적 자료보호를 규정하는 WTO TRIPS

제39.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제품승인 과정에서 특허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승인 당국과 특허당국 간의 연

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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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 화는 미국 화사의 투자 상으로 더

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화

산업 간의 협력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2004년에 WIPO 저작권조약에 가입한 것은

한국의 저작권 법률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이미 지지의

사를 밝힌 WIPO 실연음반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한

다면, 한국에 더욱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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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온라라인인 지지적적재재산산권권 침침해해 통통제제를를 위위한한 모모범범원원칙칙

(Model Principles to Control Online Piracy)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 인터넷 조약(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을 모

두 비준하고 충실히 이행한다..

◈ 복사 통제 및 접근 통제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우회하는 행위(우회도구

매 등)를 적절히, 효과적으로 금지한다.

◈ 저작물을 승인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널리 배포하는 행위에 해 이익을 추구했는 지 여부를 불

문하고 형사범죄로 처벌한다.

◈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상주하거나 저장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식화

된 통지 및 제거 시스템을 채택하여 ISP가 금전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다

음의 행위를 취할 책임을 진다. 

- 권리자의 통지를 받는 경우 신속하게 권리침해 자료를 제거할 책임

- 저작권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알려져 있거나 명백한 저작권 침해자에 해 조치를

취할 책임(다만, ISP가 그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거나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색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됨)

- 권리침해의 주장이 제기된 상 방에게 권리자의 통지 사실을 통지할 책임

◈ 권리자가 ISP가 보유한 정보 중 권리침해의 주장이 제기된 상 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ISP

로부터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고 효과적인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를 구축한다. 

◈ 저작권에 관한 이해와 존중의 기반을 증진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지원한다. 



스 정책과 방향에 한 근본적이고 중 한 변경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고, 장기계획의 수립

을 어렵게 하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한국정부

의 정책에 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겸업주의 모델로 전환함에 있어, 한국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금융상품 고객 보호 시스템을 달

성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 사이에 기여금을 어

떻게 할당할지, 금융기관 기여금에 한 균등한

과세원칙 그리고 다른 개발된 시장에서 유사한 상

품에 적용되는 기여금에 비교했을 때 현재 높은

수준의 기여금 등을 포함해서 현재의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한국국 금금융융서서비비스스 시시장장 내내에에서서

공공정정한한 경경쟁쟁과과 동동등등한한 경경쟁쟁기기회회 보보장장

우체국과 농협, 수협, 축협 등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준 정부 금융기관들이 민간 기업과 동일한 법

규, 세제 및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

국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우체국과 여타 준 정

부 금융기관에 특별한 세제와 감독요건 등 민간 금

융기관에 비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특별 우에 힘입어, 우체국은 총 보험료

수입과 누적 자산규모 면에서 한국시장 5 생명보

험사 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과 준 정부 금융기관에 부여되는 이러한

특권은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위하는 모든

WTO 비준국 기업에 내국인 우를 제공하기로 한

한국정부의 공약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시장

이 공정한 시장이 되려면, 한국정부가 동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 해야 한다는 공감 가 국내외 기업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준 정부 금융기관에

해서도 민간부문과 동등한 규제가 가해져야 하

며, 준 정부 금융기관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전업주의 성향이 강한 보증보험 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소유한 법인인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상

품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

에 한 보증보험 시장에 외국 및 국내 보험사가 참

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바꾸면, 신뢰성 있는

참여자를 통해 주택보증보험 시장을 더 확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해 은행

이 보증보험 취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

게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이

증 될 뿐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투기를 제거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한국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은 한국에서 정히 인가

를 취득하여 보험업법 상‘보험회사’로 간주되며,

따라서 모든 측면에서 한국 내에서 보험업을 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의 일부 조항

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을 한국 보험회사와

달리 처우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75조는 외국

보험사의 지점이 한국 내에서 일정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지점의 경우에

만 적용되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현현행행‘‘포포지지티티브브’’규규제제환환경경에에서서

‘‘네네거거티티브브’’규규제제환환경경으으로로 전전환환

현재 한국에는‘포지티브’규제체제가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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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동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합니다. 한국이 여타 지역

금융센터와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신규투자를 유치

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규제를 국제적 모

델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시장 자유화와 개혁

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시장 자유화와 개혁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격려하는 바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금융 허브가 된다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

부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다 개

방화된 겸업주의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 한국 금

융서비스 시장 내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정한 경쟁

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현행‘포지티브’규제환

경에서‘네거티브’규제환경으로 전환, 금융서비스

부문 규정과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

려 보다 개방화된 로벌 업기준으로 전환, 노동

시장 유연성 증 , 세제의 단순화 및 예측가능성 증

. 이러한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에게 공히 사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입니다.

개개방방화화된된 겸겸업업주주의의

금금융융시시스스템템으으로로의의 전전환환

한국정부가 금융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지속

추진함에 따라‘개방화된’또는 겸업주의 금융모델

이 한국시장에 더욱 적합해 지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간의 장벽이 거의 모든 선진시장에서 축

소되고 있으며, 한국도 각 금융 부문 간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

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장벽의 제거를 2005년도 주

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겸업주의 모델의 효

과를 강화 및 극 화 하기 위해 로벌 업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방카슈랑스는 한국이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3년에 방카슈랑스가 한국시장에 도입된 이래,

방카슈랑스를 통해 신상품이 개발되고 보험시장의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등 은행업과 보험업 모두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카슈랑스를 통

해 시장에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의 니즈에 맞

게 한 상담 판매 품질이 향상되면서 한국 소비자들

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에 시행

될 계획이었던 방카슈랑스 2단계의 범위가 폭 축

소된 것은, 한국정부가 천명한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 후 나타난 실제 증거

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행보입니다. 방카슈랑스 확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제안된 방카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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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융융서서비비스스 및및 과과세세

미



험료와 궁극적으로 수익성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통제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 간에 90% 10%

로 배분하도록 하는 요건이 도입된 후 제공되는 배

당상품(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상

품)의 수가 급감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 되

었습니다. 이처럼 배당상품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규제당국은 비 배당상품 (고객과의 이익 배분이 없

는 상품) 에 한 초점을 증가하고, 특히 당국이 간

주하는‘적정한 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하는 데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가보험료, 사

망률 및 상해율표, 투자(예정이율) 등의 부문에서

간접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적정한 보험료

율’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행은 현지 관습 및

문화, 소비자 보호, 모범사례 지침, 보험시장 안정

등 다양한 명분으로 널리 시행되어 왔습니다. 더욱

이, 이러한 관행에 한 공식 구체절차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한 보험료율’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생명보험료의 3가지 핵심 요소를 통제하는 경향의

결과 실질적으로 규제당국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상품혁신

이 저해되고 보험사들이 상호 획일화된 상품만을

판매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

이 선택할 수 있는 안도 적어졌고, 변화하는 재정

요구에 응할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전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제품설계와 구조 및 가

격모델이 현재 한국시장에서는 허용 되지 않고 있

습니다. 

고객민원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규제당

국은 보다 적합한 수단, 즉 판매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등을 통

해 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수단은 계약조항, 보험료율 및 설명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제공

되고 있습니다. 

비생명보험 부문에서 과다 규정의 예를 살펴보

면, 금융감독원에 한 상품신고에는 사업비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품은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평균 수준의 사업비율

을 명시하여 신고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위하

는 외국 보험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거

나 마케팅, 연수교육, 개발 등에 규모 투자를 단

행했기 때문에 목표 사업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사업비율 수준까지로 경

비공제를 제한하는 한국의 세법은 또 다른 장애로

작용합니다. 경비공제를 신고된 사업비율과 연계하

여 제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면, 시장의 노하우와

다양한 상품이 더욱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므로 보험회사에 한 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매우 환 하는 바 입

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허브가 되고

자 하는 가운데, asset liability matching 또는

ALM을 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소비자들

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험업

법과 시행령은 보험사의 외화자산 보유액을 총자산

의 2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화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의 외화상품 판매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 상품판매

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ALM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한국의 모든 보험상품이 원화표시상품이

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금융감

독원은 달러화 표시 상품의 한국시장 판매를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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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허용되는 활동 유형을 규정으로 적시

하고 적시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시스템

입니다. 금지 또는 배제되는 활동을 규정으로 적시

하고 적시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네거티

브’시스템을 시행하면 기존 규정을 보다 넓게 효과

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증권회사는

폭넓은 범위의 유가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 협상이‘네

거티브 리스트’기준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체제 하에서는, 특별

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서비스 부문이 완

전히 개방된다는 원칙 하에 자유무역협정에 한 협

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면, 시장을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협상 당사

자들이 비교적 적은 수의 예외사항에 집중할 수 있

게 되며, 이 예외사항은 부록에 적시되게 됩니다. 이

는 각국이 개방될 부문을 적시하고 적시되지 않은

부문에 해서는 아무런 공약도 하지 않는 GATS와

는 정반 의 접근법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접근

법에는‘네거티브 리스트’접근법 보다 장기간의,

복잡한 협상이 수반되며, ‘포지티브 리스트’접근법

에서는 포괄적인 커버리지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어

려워집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천명한, ‘네거티브’규제환경으로 이행

하겠다는 목표를 지지하며, 이러한 이행을 촉진할

구체적 정책조치를 기 하고 있습니다.

금금융융서서비비스스 부부문문에에서서 보보다다

개개방방화화된된 로로벌벌 업업기기준준으으로로 전전환환

겸업주의 금융시스템과‘네거티브’규제환경으

로 전환함에 있어,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 부문 규

정과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외

국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지역 금융 허브가 되

겠다는 한국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독특한 법률

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개인정보보

호법과 실명법에 의한 제한인데, 이러한 제한은 외

국 기업이 업무를 국내 또는 해외에 외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세계적인

업기반을 가진 금융기관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로벌 금융기관이

비용효율성을 극 화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함에 있

어 최신 보안기술과 관련한 중앙집중적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1개 국가에 데이터 센터를 통합, 집

중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을 해치며 일부 외국 기업

이 한국시장의 특정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감독원은 미시규제

(micromanaging) 보다는 강하고, 안정적인 산업

을 촉진하고 적절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를 보

호하는 거시규제(macromanaging) 체제를 구축함

으로써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한국 법률 상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금융감

독원이 보험료율 내에서 무엇이‘합리적인’가정 또

는 부가보험료 비율인지를 주장함으로써 이에 정면

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더 나아가,

사용된 위험률이 적정한 지를 평가하고 승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보험개발원(KIDI)을 통해 간접적

으로 규제한 바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부문의 또 다른 예를 보면, 규제완화를

위한 한국 규제당국의 노력이 실제 관행에 의해 간

혹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국의 규제당국은‘지침’과‘관행’의 형태로 최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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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의 세율과

과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

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가 한

국의 세율을 보다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출

의사를 밝힌 것을 환 하는 바입니다.

◈ 다양한 세금을 통합하고 유연한 납세기한 제

도를 시행함으로써 준법 부담을 줄여야 합니

다. 한국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

세, 주민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

비세, 부동산세 등 다른 시장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부분의

세금이 역년( 年)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기

한 자동연장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의 개혁과 통합이 도움이 될 일부 구체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상품: 현재 투자상품 수익은 배상소득

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각각 배당소득

세와 이자소득세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상품 수익에 해 이자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확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는 상품에

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투자상

품에 해서는 배당소득세만 부과되는 방

향으로 세제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 배

당소득세율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낮추어져야 합니다.

- 교육세: 금융기관은 소득에 해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다른 산업에는 부과

되지 않는 부담입니다.

◈ 연결 세금신고 도입. 연결 세금신고는 미국

에서 장기간 시행되어 온 관행으로서, 일본에

도 몇 년 전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개선. 기업의 시각에

서 보면 한국의 세법은 특정 거래나 활동에

적절한 세금 측면에서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

니다. 세무 감사인은 과세 관련 법규에 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해석을 적용할 수 있

으며, 납세자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반론을 수

용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자문사들은 소득의 분류와 주식매입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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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한 점은 이규정이 애초에 제한하려 했던

환차 위험을 보험회사 들에게 노출시킨다는 것입

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어 이 제한을

30%까지로 완화했지만, 이는 ALM 정책에 반하여

외화표시 상품에 해 자산과 부채 간에 이 수준 이

상의 미스매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롭

게 주목 할 수 있는 점은 일본에도 과거에 유사한

ALM 법률이 있었지만, 외화자산 보유액을 제한하

는 규정의 적용 상에서 외화상품에 한 ALM 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예외규정으로 ALM 을 유지

하기 위해 외화보험상품과 동일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실행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이는 환율위험을 제거하고 원래의 법 취지를 달성

할 것 입니다. 

또, 일부 외국 기업은 자본요건을 완화하면 한국

의 금융서비스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주장한 바 있

습니다. 그러한 완화 상 요건으로는 기업이 사용

하지 않는 면허에 해 잉여자본을 유지하도록 하

는 요건과, 박사의 수와 업계 경력 등 여타 모호한

요건이 포함됩니다. 

금금융융서서비비스스 부부문문 노노동동시시장장

유유연연성성 증증

본 페이퍼의 노동 섹션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된 사안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은 한국 금융서비

스 산업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다수 국내외 기업은 공히 노동 부문에서 기업을 유

연하게 경 할 수 있는 역량이 지난 몇 년 동안 감

소했다는 데 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

험모집인 등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사회

프로그램 참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최근

의 제안을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제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고용 의욕이 저하되고, 고객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미한

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진정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한국이 지역 금융 허브가 된다는 목

표를 달성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세세제제의의 단단순순화화 및및 예예측측가가능능성성 증증

금융서비스 부문의 국내외 기업 간에는 세제를

단순화 및 현 화할 경우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이

라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은 한국

정부가 다자간 차감과 소득의 본국 송금 유연성 허

용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해 왔고 계속 진전을 이루

어 내고 있는 부문입니다. 세율과 과표를 여타 지역

금융센터 수준으로 개선하고, 세법을 단순화하는

한편, 이를 명확화하여 주관적 요소와 해석에 따른

차이의 여지를 줄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

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한재계회의 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

부가 취해야 할 긍정적 조치로 다음과 같은 세제개

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여타 지역 금융 허브와 경쟁 할 수 있도록 세

율과 과표를 낮추어야 합니다. 한국이 다른

지역 금융센터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

최소한 금융서비스 부문에 해 - 세율과 과

표를 낮출 경우, 이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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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개인

한국

38.5%

* 외국인 근로자에 해 18.7%의 단일세

율 적용 가능(2004년부터)

홍콩

15.0%

싱가포르

법인 27.5% 16.0% 26.0%

과표 로벌 소득 지역 소득 송금 기준 소득

15.0%

한한국국과과 지지역역금금융융중중심심지지의의 세세율율 및및 과과표표 비비교교



제개혁, 투명성 및 시장접근은 한국경

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한

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오랫동

안 한국의 규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위하는 데 최

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해 왔으며, 특히 행정 절차

나 입법화 과정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중 하

나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더욱이, 국내시장의 위험

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규제정

책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 부문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부는 규제완화와 규제 투

명성 증진에서 모두 큰 진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

러나, 한국경제의 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진전을 계속 이룩해 나가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미한재계회의와 주

한미국상공회의소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특히 투명성 관련 이슈는 한국시장의 몇몇 부문

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이슈는

불충분한 입법예고 기간(public comment

period),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일관

성의 부족, 규정해석의 지속적 변경, 사전협의 없이

투명성이 결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규정 시행 등

으로 요약됩니다. 또, 한국의 법규에 구체성이 부족

하고 이러한 규정을 실제로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

어 당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됨에 따라, 외국인 투

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 지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실정입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입안 과정에 외국전문

가가 참여 할 수 있는 공식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면,

당국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

책에 반 할 것이라는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외국

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

부가 규제를 재검토하고 축소할 임무를 맡고 있는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기업고충처리센터, 규제완

화 태스크포스 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한국이 규제개혁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업계의 노하우를 반 하기

위한 향후의 노력에서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진전사항으로서, 저희는 최근 개별

정부 부처의 행정절차법 시행에 관한 행정지침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것을 환 하는 바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및 무역과 관련된 법규의 초안 작성 단계부터

6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 당국자

들이 이 지침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면, 한국 규제체계의 투명성 증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섹션에서 우리는 규제개혁, 투명성 제고, 개

방화된 환경을 통해 한국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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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제제개개혁혁,, 투투명명성성 및및 시시장장접접근근소득의 세무처리 등의 이슈를 다루는 세무 관

련 판결과 규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모호성을 제거하

고 해석의 여지를 줄인다면, 한국의 기업환경

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부문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

용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부분의 다국적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각국에 소재한 다양한 사

업부와 자회사에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 첨단

기법을 사용합니다. 한국 세무당국은 이러한 첨단기

법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배분의 근거가 되는

기초 데이터에 한 감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세법 상 접 비는 상당히 폭넓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판촉비, 광고선전비, 수수료

비용 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비용이 수입 수수료나

매출과 직결된 가운데 적절한 사업에 배분된 경우

에도 접 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과

세환경에는 현장 세무 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

입될 여지가 지나치게 많은 실정입니다.

정정책책제제안안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금

융 허브가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

에 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금융시스템은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 우체국, 준 정부보험회사, 여타 정부 소유 법

인에 금융서비스 부문 민간기업과 동등한 법

규, 세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금지 또는 배제되는 활동을 규정으로 적시하

고 적시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네

거티브’규제환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해외 데이터 처리 관련 규정 등 한국에서 사

업을 위하는 외국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

는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개방화된 로벌

업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

사의 상품관련 미시규제 보다는 적절한 정보

공개와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하는 거시규제

에 집중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개선해

야 합니다.

◈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지역의 경제적

경쟁국 수준으로 조정하며, 세무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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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접근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됨으로써 한국에서

는 A7 가격규정도 제 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에

해 선진 7개국 평균가격(A7)에 해당하는 가격을

책정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의

가격 결정 기준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결국 임의적

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다 어렵게 만

드는 것은 독립적 이의신청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가‘혁신적 신약’여부를 결정하지만, 2000년 이래

소수의 제품만이‘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과학적 자료나 품질을

토 로 혁신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경제적 사항 및

비용절감과 관련하여 혁신성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몇몇 혁신적 신약의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 때문에 한국시장에서의 시

판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A7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 함으로써‘혁신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성의 개입 여지를 축소하면, 한

국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로운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거래가제도 ATP(Actual Transaction

Pricing)의 시행은 미국 제약회사에게 또 다른 중

한 문제로 두되고 있습니다. ATP 하에서는, 보험

상환가가 공식적 보험상한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제조업체의 실제 공급가격이 되어야 합니

다. 그러나, ATP의 시행은 시행 세부사항에 한

명확한 지침의 부재, 가격인하결정에 한 근거자

료의 미공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한국

기업들은 ATP 회계에 포착되지 않는 불법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분의 가격인하가 주로 연구

중심의 외국 제약사에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이는 최저실거래가격제 LTP(Lowest

Transaction Price)와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약가

재평가제도와 같이 혁신적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비용절감정책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

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가격결정에 해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약가문

제 관련 긍정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

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서면답변이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업계의 또 다른 중 한 이슈는 비윤리적 시장관

행입니다. 이러한 비윤리적 시장관행은 주로 병원

에 한 기부금 및 의원에 한 리베이트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업

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장

관행을 막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특히 부패방지

위원회(KICAC)의 노력은 고무적이며, 업계의 다국

적 기업들은 한국정부와 부패방지위원회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관: 관세청은 지난 몇 년 간 통관절차를 개선

함으로써 통관의 속도를 향상시킴에 있어 탁월한 성

과를 이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하물

의 물리적 통관과 서류의 접수를 분리하고, 부담금

과 세금의 납부를 분리하는 등 수하물의 통관을 가

속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또, 적절한 위험관리 절차를 채택하여 저위험 수하

물은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고위험 수하물에 통관 관

련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통관이 보다 확 되어

야 합니다.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기준

인) 100 달러 이하와 (상품 수입에 관해 간소한 절차

272005 POLICY PAPER

투자유치를 증 할 수 있는 한국시장의 몇몇 부문

의 몇몇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문으

로는 에너지, 의약품, 통관규제, 자동차, 중공업, 방

송, 통신 및 기술표준, 담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법규환경은 외

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

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가스 터미널이나 파이

프라인 등의 시설은 고도로 자본집약적이며, 장기

간 유지되며, 지리적으로 이동 불가능하며, 일반적

으로 이미 계획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설비입니다. 가장 발달된 원활한 시장에서도 이러

한 인프라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는,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최소화되었다는 합리적

인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가스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정부는 자연독점을 구가하는 단일의

통합 가스회사 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1999년에 공

식 발표되었지만, 더디게 진척되고 있습니다.또, 한

국가스공사(KOGAS)의 수입/도매 자회사와 수송/

저장 자회사 간에 상호 보조금 지급의 가능성에

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

진될 경우, 한국시장과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에 더욱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정부가 한국가스공사 개혁

을 시행하는 데는 예상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이 분명해졌습니다. 전력개혁의 경우에는, 개혁과

제가 파악되고 개혁안에 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에도 국회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1년의 기

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스 부문을 개혁함에 있어

서는 적절한 개혁과제가 파악되었는 지가 아직 분

명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4년 전 산업자원부가 한

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부문을 2001년 말

까지 3개 계열사로 분할하고, 3개 계열사 중 2개를

2002년 말까지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인 요소 중에는 사업분할(unbundling) 및 제3자

접근을 포함하여 시장을 재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

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쟁이 촉진되는 동등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통해 산업 부문

을 분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스의 수입 부문

은 수송과 배송 등 자연독점의 경향이 높은 부문으

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분할은 수

송 및 배송 설비에 한 제3자의 접근과 어우러질

때, 현재 존재하는 시장의 제약을 제거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제3자의 접근은 동등하고 차별 없는 투명한 가격체

제의 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 의약품 부문에서 미국 기업들은 한국시

장에서 투명성 관련 중요한 이슈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주요한 시장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특별한 관심

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혁신적 외국 의약품

에 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험상환을 제약하

는 보험급여기준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

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의 표시사항을 승인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투명성이 결

여된 절차를 통해 이를 무시, 제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 이의를 가진 외국 기업과 협의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가격 문제와

더불어, 과학적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제약적인 보험

급여기준이 부과됨으로써, 한국환자의 혁신적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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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외국계 미디어 기업에게는 장애물로 작용

하는데, 이는 현재 해당 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

용한 한국 콘텐트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널에 한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확 된다

면, 미국 기업과 여타 외국 기업이 한국 애니메이션

에 투자하고 이를 전세계에 판매할 사업기반이 구축

될 것입니다. 현재의 편성비율은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비율을 낮추거나 제

거한다면, 시장의 역학에 의해 방송되는 한국 콘텐

트의 양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방송위원회(KBC)는 언어 현지화의 형태로서 자

막만을 허용하고 더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위원회는 외국 채널이 국내 채널과 달리 검열의

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하려 합

니다. 그러나, 외국 채널은 모두 케이블 사업자 또

는 위성방송 사업자인 한국의 서비스 사업자를 통

해 방송되며,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 방송사

에게 국내 검열요건을 준수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

니다. 방송위원회는 또 외국 재송신 채널 편성분에

해서는 중간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재송신 채널 편성 분에 해 정부가 이미 20%의 제

한을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불합리합니다. 이

러한 조항은 미디어 기업에 이중의 장벽을 부과하

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요 케이블 네트워크가 현지

화를 일시 중단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소비

자가 경쟁균형을 결정하는 개방화된 시장은 한국

소비자, 국내 방송사 및 외국 방송사 모두에게 이롭

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WTO 도하 개발 어젠다에 의거

한 서비스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

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이

부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줄 것을 기 합니다.

통신 및 기술 표준: 한국정부는 시장주도의 기

술발전을 이끌기 보다는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야 합니다. 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

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중립성이 중요하

며, 기술 관련 부문에서 정부가 표준 선정을 주도하

면 일부 기업과 그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정부가 주도한 표준은 WTO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주의 관행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상업화할 표준을 시장

이 선택할 기회를 제한합니다. 한국 기업이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로벌 마켓 리더로 부상하고 있

는 와중에, 한국정부가 표준 선정 관련 제안을 내놓

는 것은 외국 기업이 환 하지 않는 시그널을 보낼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도 위태롭게

합니다.

통신 부문에서 한국이 한국 고유의 표준을 제안

하고 있는 것은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

소가 크게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장비와 기술을 어

디에서 조달한 것인지에 해 업계 협회와 준 정부

위원회를 통해 한국정부가 직, 간접으로 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사업자 인허가 과정과 자국산 조

달 정책에서 목격되어 왔습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일부 미국 기업은 시장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한 저항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한국의 무선 인터넷 플랫폼

WIPI(Wireless Internet Protocol for

Interoperability) 표준과 더불어 미국의 경쟁 시스

템 표준이 시장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한 한국정부의

결정은 시장이 기술표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긍정적

진전이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한국정부는 인터넷

에서 휴 전화 단말기로 콘텐트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한국 내 통신 의무표준으로 WIPI를 선정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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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는 기준인) 2,000 달러 이하는 한국과 같

은 선진국에게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입니다.

관세청은 또 2005년 10월까지 항공기 선적 전에 수

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

세청은 현재 관련 내부 규정과 규칙을 개정하고 있

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전 신고서 요건은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특송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상품과

긴급히 요구되는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수출기업에

부정적 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송업체와 그 고객

들은 현재까지 항공기의 이륙 전에 항공기에 어떠

한 상품이 선적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은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

만, 최선의 안은 자멸적인 사전 신고서 제도를 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전세계에

서 미국 자동차 메이커에 해 가장 폐쇄적인 시장

에 속합니다. 한국정부가 1998년에 한국정부와 미

국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에 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일부 진전을 이룩했

지만, 수입 자동차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와 세율,

독특하고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과 인증요

건, 수입에 한 지속적인 반감과 편견 등이 도전으

로 계속 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일부 세금

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에 해 자체인증 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양해각서

의 장기적 목표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해서

는 투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

속적으로 자국만의 독특한 자동차 표준을 고안하고

시행하고자 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간 한

국시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자

동차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정부가 양해각서를 지속 이행하고 한국시장에

서 미국과 여타 외국산 자동차에 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공업: 한국정부는 새로운 기계나 업데이트 된

기계를 수입하는 업체에 배기가스 테스트

(emissions witness testing process)를 요구하

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자동차 메이커가 모든

모델에 해 배기가스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 십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해당 자동차 메이커가 다른 단계에서 이미 시

행한 배기가스 테스트를 이용하여 자체인증을 허용

하는 미국의 규정과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

이, 이는 불공정한 관행일 뿐 아니라, WTO에 취지

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도 배치되는 관행입니다.

방송: 방송 부문은 외국인 투자자에 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면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모두에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부문입니다.

한국의 통합방송법은 외국 채널의 재송신 허용 비

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까지

부과된 10%의 한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지만,

현재의 한도는 사소한 진전일 뿐이며 더 큰 진전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주어진 케이블 방송 시스템에

서 총 채널용량의 10%만이 외국 방송사에 할당됨으

로써 제한된 채널을 놓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방송법은 화채널에 30%의 방화 의

무편성비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채널에

는 35%의 국내 콘텐트 편성비율을 부과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기존의 40%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한국의 애니메이션 채

널에 투자하거나 한국에 애니메이션 채널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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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장 전 부문에 걸쳐 불필요한 무역장벽

이 아닌 인허가 요건, 자격요건 및 기술표준

을 채택해야 합니다.

◈ 시장의 모든 부문에서 유례 없고, 중복적이

며,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승인 테스트와

인증절차를 제거해야 합니다.

◈ 수입상품에 향을 미치는 법률, 관세 및 보

조금과 관련하여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합

니다.

◈ 기술표준 선정에 있어서 중립성을 증진하고

현재 및 향후의 표준선정 노력에 있어 국제사

회의 참여를 보다 폭 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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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시장에서 수 백만

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스템의 시장접

근을 배제할 수 있는 행보 습니다. 그러나, 2.3

gigahertz 역을 새로운 무선휴 인터넷 서비스

에 재배정하고, 이 역 내에서 한 가지 기술만을

허용하는 한국정부의 계획은 기술선택에 중 한 장

애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WTO에 따른 한국의 의

무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역에 사용

할 기술로 한국정부가 국제전기전자학회

(International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표준을 선택했지

만, 이 표준의 선택마저도 몇몇 상업화된 기술의 접

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

내산업이 로벌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할 것

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규정은 한국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상향 조정하

여 외국인의 경 권 인수를 허용한다면, 한국은 통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외

국인 투자를 유지하여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되

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 한국 담배산업의 독점체제는 1988년에 막

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벽과 장애물은 여전

히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 독점 사업자

던 KT&G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소매

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드시 담배소매판

매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사

업법은 현장조사 후에 담배소매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 업무는 담배소매인

협회(KCRA)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협

회는 독립적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시

장의 소식통에 의하면, KT&G가 담배소매인협회와

그 사업의 특정 측면, 즉 담배소매판매권 신청자의

자격 결정 등에 해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또, 외국 브랜드 담배를 겨냥해

KT&G가 구사하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이들 소매인들이 계속 직면하는데 한 우려가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소매점 내 외국

브랜드 담배를 KT&G 브랜드 담배로 교체하거나,

KT&G 담배만을 진열 또는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

이 포함됩니다.  

KT&G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에 한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향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

국 담배회사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

개방화된 경쟁시장을 조성함으로써, KT&G 역시도

해외사업 진출을 확 할 수 있어 이익을 얻게 될 것

입니다.

정정책책제제안안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부문에서 시장 접근

성을 강화하고, 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

국정부에 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입안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쟁과

성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부과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 외국 전문가 의견이 정책입안 과정에 적절히

반 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구축하고 외국

기업이 시장관행과 업계 이슈에 관한 화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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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자자 추추천천 프프로로그그램램

((VViissaa RReeffeerrrraall PPrrooggrraammss))

주한미국 사관은 다양한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인터뷰 없이 사업 또는 유학 목적의 한국인 방

문객에 한 비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 사관은 BRP(Business Registration

Program)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

램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은 비자 인터뷰 약속을 신

속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회원사, 그 임직원 및 직계가족을 위해 비이민 B1

비자와 B2 비자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3 - 5일 내에 신청자에 한 인터뷰 약속이 잡

히고 비자발급 후 여권 반환도 동일한 기간 내에 이

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국 사관은 2005년 2월에 한국의 주요 학 교

수진과 교직원들에 한 비자신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학 추천 프로그램(University

Referral Program)을 다시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발

표 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

사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을 원활히 하고 그 기

회를 확 하는 것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비비자자면면제제 프프로로그그램램

((VViissaa WWaaiivveerr PPrrooggrraamm))

한국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상국 리스트

에 추가하는 것이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

의소의 오랜 우선과제입니다. 2005년 1월 현재 한

국 비자 거절비율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고려 요건

인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이 비율은 지속

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

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가 한국 여권의 분실 및

도난 건수가 많은 문제 등 한국 여권과 관련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데 해 환 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는 비자 거절율을 낮추기 위해, 특히 비자신청 절차

를 어렵게 만드는 문화적 차이 등 비자신청 절차에

한 안내를 한국 재계와 긴 히 협력하여 한국 국

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 의

회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새 멤버를 받아 들이겠

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즉시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

그램 상국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지지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비자정책 이슈에 한 화를 계속하

고, 교육과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한국의 비자신청 거

부비율을 낮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정책책제제안안

한국 국민의 사업, 유학, 또는 여타 목적의 미국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확 를 촉진하

고 긴 한 양국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정부에

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비자발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을 증 해야 합니다.

◈ 주한미국 사관의 사업무 창구가 기기간

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미국정부의 요건을 준

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물리적 설비 자원을

증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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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기업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국

민에 해 비이민 비자를 원활하게 발급할 것을 주

장하며, 한국 국민의 적법한 여행에 해 과도한 비

자 발급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쌍무

교역과 투자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가

지고 있습니다. 또, 100개 이상의 국가가 한국 관광

객에게 비자를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이 상 적으로 쉬워지면서, 한국인 관

광객이 미국 관광지 신에 다른 국가의 관광지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관광 및 숙박산업에

상당한 부정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향은, 이러한 제한 때문에 미국의 맹방이

자 미국의 반 테러리스트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는

한국에서 미국에 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한국은 2004년도 미국 방문객 수 기준 세계 5

국가 중에 속했습니다. 주한미국 사관은 매일

2,500 건의 비자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비이민 미국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하는 창구입니

다. 한국은 사업, 관광, 또는 유학 목적의 방문객을

미국에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테러리스트 공격 후 시행된 엄격한 미

국 입국 규제는 미국 비자발급 시스템의 처리능력

에 부담을 안겼고, 사업, 유학, 또는 여타 목적의 한

국인 미국 방문객에게 심각한 부정적 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비자 신청자의 거의 전부가 현재 유일

한 미국 비자발급 창구인 주한미국 사관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뷰 약속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2005

년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소요기간이 60일에 달했

습니다. 더욱이, 사업무 부문의 물리적 설비와 인

적자원이 제약되면서 주한미국 사관이 엄격해진

비자발급 규제에 따른 자원, 물류 상의 도전에 처

할 능력에도 타격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국

민을 위해 미국정부가 사업무 부문의 자원을 증

강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조치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주한

미국 사관은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을

위해 비자신청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이용자 친

화적인 절차로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국 사관은 또 비자 신청자의 기라인을 줄

이기 위해 사업무 부문의 인력을 늘리고 사업

무 접수 창구의 수도 늘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매

일 처리하는 신청자의 수를 예전 1,8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렸으며, 비자발급 지연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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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지역 허브가

되겠다는 한국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

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본

2005년도 정책 페이퍼를 유용한 자료로 참고해 줄

것을 기 합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서울과 워싱

턴에서 미국 재계와의 건설적 화를 계속하여 한

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를 함

께 모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

소는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본 페이퍼를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 및 경제관계에 한 건설적

인 평가자료로 참고해 줄 것을 기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안보문제에서 비롯된 비자정책이 양국 간의

교역에 부정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상품과 사람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할 것을 미국정

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는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 정

책 당국자들이 한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본 페이퍼

에 제시된 이슈에 한 진전을 촉구할 것을 요청하

는 바입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APEC

2005와 그 이후를 내다 보면서 한-미 양국 간의 중

요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재계 간의 공

통 어젠더와 협력 확 를 촉진할 새로운 기회를 모

색하기 위해 미한재계회의의 한국측 파트너인 한미

재계회의와 더불어 진지하게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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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첨첨BB__ 한한국국에에 한한 외외국국인인 직직접접 투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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